
- 1 -

부 산 지 방 법 원

제 5민 사 부

결

사       건 2012가합42089  손해 상( )

원고( 당사자) A 

소송 리인 법 법인 A'

담당변 사 A''

피       고 한국 공사

자 사장 B

소송 리인 변 사 B'

변  종 결 2012. 3. 21.

 결  고 2013. 4. 1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( 당사자)  자들에게 각 3,000,000원  이에 하여 2012. 3. 

27.부  2013. 4. 11. 지는 연 5%, 그 다 날부  다 갚는 날 지는 연 20%  각 

 계산한 돈  지 하라.

2. 원고( 당사자)  자들  각 나 지 청구를 각한다.

3. 소송 용  9/10는 원고( 당사자)가, 나 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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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1항  가집행할  있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( 당사자, 이하 ‘원고’라 한다)  자들(이하 원고  자들  포

함하여 ‘원고 등’이라 한다)에게 각 60,000,000원  각 이에 하여 이 사건 조 신청

 부본 송달 다 날부  다 갚는 날 지 연 20%  에 한 원  지 하라. 

이 유

1. 사실

 가. 피고는 신고리원자 소   경남지역에 공 하  한 를 

충하고자 765kV 신고리-북경남 송 (1구간) 건 사업(이하 ‘이 사건 사업’이라 

한다) 등  시행하  하여 2007. 3.경 사업승인 인 지식경 부장 (당시는 산업자

원부장 , 이하 명칭 변경  후를 불 하고 ‘지식경 부장 ’이라고 한다)에게 이 사

건 사업  한 원개 사업 실시계획에 한 승인신청(이하 ‘이 사건 승인신청’이라 

한다)  하 다. 

 나. 지식경 부장  2007. 11. 30. 구 원개 진법(2009. 1. 30. 법  9376  

개   것, 이하 ‘구 원개 진법’이라 한다) 5조에 하여 울산 울주군, 

부산 장군 일원 749,915㎡(철탑 : 21,835㎡, 하지 : 728,080㎡)에  이 20,576

㎞  송  이를 지지하는 철탑(이하 ‘이 사건 송 탑’이라 한다) 39 를 건 하

는 내용  이 사건 사업  실시계획  승인하고, 2007. 12. 6. 산업자원부고시 

2007-138  이를 고시하 다. 



- 3 -

         송 철탑

거리
31번 32번 33번 34번

단거리 1155m 475m 212m 580m

장거리 1400m 785m 511m 706m

 다. 한편, 원고 등  765kV 신고리-북경남 송 (이하 ‘이 사건 송 ’라 한다) 

인근인 부산 장군 철마면 C 소재 (이하 ‘이 사건 경과지’라 한다)에 거주하거나 그곳

에 토지를 소 하고 있다[원고 A  자 D, E, F, G, H, I, J, K  이 사건 경과지

에 거주하면  그곳에 토지를 소 하고 있고, 자 L, M, N는  경과지에 토지를 

소 하고 있 며, 자 T   경과지 내에 있는 부산 장군 철마면 C' 임야 2182

㎡ 등  소 자인 O  자   경과지에 거주하고 있고, 자 P는  경과지 

내에 있는 부산 장군 철마면 C''  433㎡ 등  소 자인 Q(2006. 7. 11. 사망)  처

  경과지에 거주하고 있 며, 자 R과 S는  경과지 내에 있는 허가 건

 소 하면  그곳에  거주하고 있고, 자 D   경과지 내에 있는 부산 장군 

철마면 C''' 답 460㎡ 등  소 자인 U  남편이다]. 

 라. 상곡마  인근에는 이 사건 송 탑   5개(31, 32, 33, 34, 34-1번 송 철탑)가 

어 있는데, 각 송 철탑  상곡마 과  단거리  장거리는 아래  같

다. 

[인 근거] 다  없는 사실, 갑 1 증 부, 갑 2 증  1, 2, 갑 3 증 부, 갑 8 내

지 23 증 부, 갑 39 증  1, 2, 갑 40 증, 갑 41 증, 갑 42 증,  1 증,  2

증 부,  3 증,  4 증,  9 증,  10 증, 이 법원  장검증결과, 원고 G

 본인신 결과, 변  체  취지   

2. 원고 등  주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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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피고는 이 사건 승인신청 이 에 구 원개 진법 5조 2 1항에 하여 원

고 등  포함한 주민  계 가 등  견  청취하여야 할 가 있 에도 이를 

거 지 아니하 다. 또한 구 원개 진법 5조 3항 6 , 같  법 시행  15

조 2항, 경 향평가법[원고 등  이 사건 용법 이 경 향평가법(2008. 3. 28. 

법  9037  부개  것, 법명이 종  ‘ 경․ 통․재해 등에 한 향평

가법’에  ‘ 경 향평가법’  변경 , 시행일  2009. 1. 1.)  같  법 시행

(2008. 12. 24. 통  21185  부개  것, 법명이 종  ‘ 경․ 통․재

해 등에 한 향평가법 시행 ’에  ‘ 경 향평가법 시행 ’  변경 , 시행일  

2009. 1. 1.)임   하고 있 나, 이 사건 승인신청 당시 시행  법   

경 향평가법  부개   법명변경   경․ 통․재해 등에 한 향

평가법  동 시행 인 , 이를 이하 ‘ 경 향평가법’, ‘ 경 향평가법 시행 ’이라 약

칭하고,  부 개  경 향평가법  동 시행  ‘개  경 향평가법’  

‘개  경 향평가법 시행 ’이라 한다]  개  경 향평가법 시행 에 하면 

이 사건 사업  경 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상사업에 해당하여 원개 사업  

실시계획  승인  얻  해 는 경 향평가 를 함께 출하도  어 있 에도 

피고는 이 사건 승인신청 당시 이 사건 경과지에 한 경 향평가 를 락하 고, 

개  경 향평가법 14조 5항, 15조, 개  경 향평가법 시행  22조 

1 , 31조 2항 1 에 하면 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 이 에 건 사업․시

 규모가 당  계획보다 30%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경 향평가  

안  재작 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당  경과지에 한 경 향평가  안  

작 하여 명회 등  개 하  뿐 이 사건 경과지에 한 경 향평가  안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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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 하여 원고 등  상  명회를 개 하는 등 견 차를 이행한 도 없다. 

 나. 피고는 이 사건 송   인하여 가장 직 인 피해를 입는 원고 등  

히 한 채 부산 장군 철마면 C 이장  찾아가 1억 원  건 주고 마 합

를 아 그것  장군청에 출하 고, 이 사건 경과지 일 에 이 사건 송 탑  

건 하  한 개 행 허가를 았다. 

 다. 피고가  같이 이 사건 송 탑  송 를 함 써 이 사건 경과지 

일 에 원고 등이 소 하고 있  토지들  가 가 하락하 고, 원고 등  조망권, 경

권, 건강권 등이 사회통 상 인할  없  도  침해 었다.  

 라. 라 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송 탑  송  법한  인한 

원고 등  재산상 손해  신  손해  일부  각 6,000만 원  상할 가 

있다.      

3. 손해 상책임  생

 가. 차상 법 여부

  1) 인 사실

   가) 산업자원부는 2000. 1.경 신고리원   송체계 구축  남지역  안

인 공  목  이 사건 사업실시 등  내용  포함한 장 계획

 하 다. 이에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2003. 10.경 경북 울주군 신고리에  부산 

장군 장안  룡리, 장군 면 병산리를 거쳐 북경남  이어지는 송  

경과지(이하 ‘당  경과지’라 한다, 당  경과지에는 부산 장군 철마면 

임 리 일 가 포함 어 있지 않았고, 그 사업규모는 철탑 부지 면  16,648㎡,  

이 18.69km, 철탑  35 다)를 하고 2005. 12.경 당  경과지에 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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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 향평가  안 작  마  후 2006. 1.경 이에 한 주민 명회를 개 하고자 

하 나(부산 역시 장군 는 2005. 12. 30.경 울신 , 부산일보, 울산매일에 경

향평가  안공람  주민 명회 개 공고를 하 고, 한국 공사 계통건 처

장  2006. 2. 4.경 한겨 , 부산일보, 울산매일에 경 향평가  안 주민 명회 재

개  공고를 하 는 ,  공고에 는 이 사건 사업  경과지역  부산 장군 장안 , 

 면, 울산 울주군 생면 , 사업규모를 약 18.69km , 철탑 를 35  

재하고 있다), 장군 주민들  거  집회에 부 쳐 명회를 개 하지 못한 채 

2006. 2. 18. 경 향평가법 시행  8조 3항에 라 일간신 에 주민 명회 개

일  등  공고함에 그쳤다.  

   나) 2006. 2. 21. 국회 원  입회하에 피고  장군 주민 (장안․  송

  책 원회) 사이에 ‘ 장군 통과지역  송 를 면 재검토한다’라는 내

용  합 가 이루어 고, 이에 라 피고   5명, 장군 주민  11명(장안  

 10명, 면  1명)  송  경과지 변경  한 체(이하 ‘이 사건 

체’라 한다)를 구 하 다. 

   다) 이 사건 체는 2006. 7. 24.  체 원 16명 외에 장군 회 원, 장

안 장 등  참  하에 1차 회 를 개 한 이래 장군 면 주민  3명  체 

원  추가한 다  피고가 안하는 이 사건 송  경과지 5개안(당  경

과지는 1안에 해당함)에 하여 2006. 8. 11. 2차 회 (참가인  5명, 주민  11

명 참 ), 2006. 9. 7. 3차 회 (참가인  5명, 주민  9명 참 ), 2006. 10. 18. 4

차 회 (참가인  5명, 주민  9명)를 거  후, 2006. 10. 18. 5차 회 를 개 하여 

피고, 주민 합동   5개안 경과지에 한 장답사를 실시한 결과, 신고리에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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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군 장안산업단지, 장안  좌동리, 면 달산리를 거쳐 북경남  이어지는 이 사

건 경과지( 5안, ‘이 사건 경과지’는 5안  경과지를 미함, 이하 같다)상에 송

를 하는 것이  송  병행할  있다는 에  효 이고 장군 주

민들  피해를 소 할  있  것이라는 향  견이 좁 다. 

   라) 피고  주민  5명  2006. 11. 14. 장군  면담하여 6차 에 걸  이 사

건 체 회 결과 이 사건 경과지 노  잠 합 었  명하 는데, 이에 

장군 는 이 사건 경과지 노  장안산업단지를 경 하게 어 업 에 가 

있  지 하면   노  장안산업단지를 경 하지 않도  변경하여  것  요구

하 다. 

   마) 피고는 장군  경 책평가연구원 부  송  경 지검토 원회 구

 한 가를 추천 아 2007. 2. 1. 송  경 지검토 원회(주민  3명, 

경 책평가연구원 추천 가 1명, 참가인 추천 3명)를 구 하여 회 를 개 한 결

과 지역주민  피해를 소 할  있는 이 사건 경과지를 하는 향  견이 

모아 다. 

   ) 이 사건 체는 2007. 4. 7. 8차 회 (참가인  2명, 주민  8명, 장

군청 직원 4명 참 )를 개 하 는데, 피고는 재 이 사건 경과지   이 

사건 사업  추진하고 있  명하 고, 이에 주민 들  장군 내 철탑  

 당 10억씩 합계 330억 원   송  사이인 간지에 한 보

상  지 할 것  요구하 다.

   사) 피고는 2007. 3.경 사업승인 인 지식경 부장 에게 이 사건 사업  실시계

획에 한 이 사건 승인신청  한 후(피고는  승인신청 에 이 사건 체  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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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에 당  경과지가 이 사건 경과지  변경 면  사업부지에 포함 게  부

산 장군 철마면 주민들이나 타 철탑 부지가 하게  지역주민들  견  청

취한 사실  없다), 2007. 10. 20. 낙동강 역 경청과 사이에 경 향평가 를 

료하 고, 이에 지식경 부장  2007. 11. 30. 이 사건 경과지에 한 경 향평

가  등  검토한 후 이 사건 사업  실시계획  승인하 다. 

[인 근거] 다  없는 사실, 갑 1 증 부, 갑 2 증  1, 2, 갑 3 증 부,  1 증, 

 3 증,  4 증,  9 증,  10 증,  11 증,  12 증,  13 증,  14

증,  15 증, 원고 G  본인신 결과, 변  체  취지

  2) 이 사건 경과지에 한 경 향평가  락 내지 미  여부 

   앞  본 인 사실에 변  체  취지를 종합하여 알  있는 다 과 같  사  

즉, ① 피고는 2006. 8. 29. 이 사건 체에  차 에 걸쳐 회 를 실시한 결과 

체 원 다 가 이 사건 경과지를 하는 향  견이 모아지고 있다는 이

 이 사건 경과지에 한 량  경 향평가를 한국  주식회사에 용역  

맡 는 법  새 이 시행하  하 고, 한국  주식회사는 이 사건 경과지

에 한 경 향평가를 마  후 2007. 4. 2. 피고에게 이 사건 경과지에 한 경

향평가 를 작 ․ 출한 , ② 2007. 1. 2.부  같  달 5. 지 이 사건 경과지 장

에  경 황 조사항목  하나인 소 진동 과 장해 이 실시 었고, 

2006. 9. 25.부  같  달 29. 지 이 사건 경과지 장에  경 황 조사항목  

하나인 식 상  식생, 곤충  식종에 한 가 조사  2007. 3. 5.부  같  달 9.

지 추가조사가 실시   등에 추어 보면, 이 사건 승인신청 이 에 이 사건 경과

지에 한 경 향평가가 실시 어  신청  지식경 부장 에게 이 사건 경



- 9 -

향평가 가 출 었다고 이 상당하므 , 원고 등  이 부분 주장  이  없다. 

  3) 이 사건 경과지에 한 경 향평가 안  재작   원고 등에 한 견  

차   여부 

   가) 경 향평가법 6조 1항, 3항, 4항  사업자는 경 향평가 를 작

함에 있어  통 이 하는 에 라 명회 등  개 하여 상사업  시행  

인하여 향  게 는 지역안  주민  견  듣고 이를 평가  내용에 포함시

야 하고, 사업자가 그 견  하고자 하는 에는 미리 평가 안  작 하여

야 하며, 그 견  법․ 차  평가 안  작 법 타 필요한 사항  

통  한다고 규 하고 있다. 이에 하여 경 향평가법 시행  5조 내지 

8조는 평가 안에 ‘사업  개요, 향평가 상지역  , 향평가 분야별 황

 조사 내용, 사업계획에 한 안별 향  분   평가, 향에 한 분   

책, 경에 미 는 불가피한 향에 한 분   피해에 한 책, 경 책 본법 

25조  규 에 한 사 경 검토 를 거  경우 그 내용   여부’에 

한 사항이 포함 어야 하고, 사업자는 평가 안  사업지역  할하는 시장․군

․구청장 등에게 출하여야 하며, 시장․군 ․구청장  특별한 사 가 없는 한 평

가 안이  날부  10일 이내에 사업개요․공람 간․공람장소․ 견  출시

  법 등  1이상  앙일간신   해당지역 지 일간신 에 각각 1회 이상 공

고하고, 60일  과하지 않는 범  안에  20일 이상 평가 안  향평가 상지

역  주민 등에게 공람하여야 하며, 사업자가 경 향평가법 6조 1항  규 에 

하여 주민 견  하  한 명회를 개 하고자 하는 에는 사업개요, 명회 

일시  장소 등  명회 개 일 7일 지 1이상  앙일간신   해당지역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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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일간신 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고, 6조 3항  규 에 한 공람 간

이 시작  날부  10일 이내에 명회를 개 하여야 한다고 규 하고 있다. 

    한편 구 원개 진법 5조 2 1항 본  원개 사업자는 실시계획  승

인 또는 변경승인  얻고자 할 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 에 주민  계

가 등  견  들어야 한다고 규 하고 있고, 2항  원개 사업자는 1항 규

에 하여 청취한 주민 등  견이 타당하다고 인 하는 에는 이를 실시계획에 

하여야 한다고 규 하고 있다. 

   나) 경 향평가법과 구 원개 진법이 상사업  실시에 앞  경 향평가

 안  공람․공고 차나 지역 주민  견 출 차를 거 도  규 하고 있는 

것  그 사업계획  가 는 입지 에 있어  지역 주민 등 다  이해 계인  

사를 하고, 그들 상 간  이익  합리  조 함 써 국민  권리에 한 

부당한 침해를 지하고 행  민주  신뢰를 보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, 나아가 

경 향평가 상지역에 해당하는 상사업이 경  해 지 아니하는 법  시행

도  함 써 상사업과  경공익  보 하 는 데 그 는 것이 아니라 당

해 사업  인하여 직 이고 한 경피해를 입 리라고 상 는 경 향평가 

상지역 안  주민들이 과 하여 인한도를 는 경침해를 지 아니하고 쾌

한 경에  생 할  있는 개별  이익 지도 보 하 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

이므  이러한 공고  공람, 견  차에 하자가 있는 계획결  법하다고 할 

것이다( 법원 1998. 9. 22. 고 97 19571 결, 법원 2000. 3. 23. 고 98 2768 

결, 법원 2003. 4. 25. 고 2003 1240 결 등 참조).

   다) 경 향평가법  구 원개 진법이 한  같이 주민 등  견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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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  해 는 경 향평가법 시행  5조가 한 사항이 필  포함  경

향평가  안  공람․공고한 다  이에 한 명회를 개 하여야 하는 , 일간신

에 공고함에 있어 는 경 향평가  안  본 인 것만  내용  하고, 공람

차에 는 이를 보충하여 구체 인 것  공람하도  하여야 한다( 법원 1990. 4. 13. 

고 88 11247 결 등 참조). 

    이 사건  경우 이 사건 송  경과지가 당  경과지( 1안)에  이 사

건 경과지( 5안)  변경 었 에도 당  경과지에 한 경 향평가  안이 

작 었  뿐 이 사건 경과지에 한 경 향평가  안이 재작 지 아니하

 앞  본  같 , 피고가 경 향평가법 시행  8조 3항에 라 당  

경과지에 하여 작  경 향평가  안  공고한 것만 는 이 사건 경과지

에 해  경 향평가  안  공람․공고  주민 명회가 이루어진 것  보

는 어 다. 이처럼 피고는 사업자  이 사건 경과지 주변  경 향  책사항 

등에 해  경 향평가  안  재작 한 후, 원고 등  포함한 이 사건 경과지 

인근 주민들  상  공람․공고, 주민 명회 등 경 향평가법 6조 1항  구 

원개 진법 5조 2 1항에 른 견  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이를 거 지 

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 , 원고 등  이 부분 주장  이  있다.

 나. 재산권, 조망권, 경권, 건강권  침해 여부

  원고 등이 출한 증거들만 는 피고가 이 사건 송 탑  송 를 한 것

이 원고 등  재산권, 조망권, 경권, 건강권  사회통 상 인한도를 과하여 침해

하 다는  인 하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할 만한 증거가 없 므 , 원고 등

 이 부분 주장 또한 이  없다.  



- 12 -

 다. 소결

  원고 등  이 사건 송 탑  송 가  부  부산 장군 철마면 임

리 소재 상곡마 에 거주하거나 그곳에 토지를 소 하고 있었는데, 피고가 당  

경과지에  이 사건 경과지  사업부지가 변경  후 이 사건 경과지에 한 경 향

평가 안  재작 한 다   경과지 인근 주민들  상  그들  견  하는 

아 런 차도 거 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업  진행함 써  송 탑  송

  인하여 가장 직 이고 큰 피해를 보는 원고 등이  견 차에  

히 어 자신들  피해를 소 하거나 한 보상    있는  

회를 탈당한 채  송 탑  송 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감 하게 었는 , 

이  인하여 원고 등이 상당한 신  고통  았  것임  경험 상 명 하다고 할 

것이므 , 피고는 이를 나마 자할 가 있다.   

3. 손해 상책임  범

 나아가 자료  액 에 하여 보건 , 피고가 원고 등  견 차를 거 지 아

니하게  경 , 피고  차 행  법  도, 이 사건 송 탑  송  

 인하여 원고 등이 입  피해  도, 상사업에 한 사업계획  변경 등  

사 가 생하는 경우 평가  안  재작 과 견재  하는 규   개

 경 향평가법  동법 시행  입법취지 등 이 사건 변 에 나타난  사

 참작하면,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 해야 할 자료  액 는 가구당 300만 원  

함이 상당하다.  

 라  피고는 각 가구  청구하는 원고 등에게 각 300만 원  이에 하여 

원고 등  상  견 차를 거 지 않  날 이후  원고 등이 구하는 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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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 이 사건 조 신청  부본 송달 다 날인 2012. 3. 27.부  피고가 이행  존부

나 범 에 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결 고일인 2013. 4. 11. 지는 민법이 

한 연 5%, 그 다 날부  다 갚는 날 지는 소송 진 등에 한 특 법이 한 연 

20%  각 에 한 지연손해  지 할 가 있다. 

4. 결

 그 다면 원고 등  이 사건 청구는 각  인 범  내에  이  있어 이를 인용하

고, 각 나 지 청구는 이  없어 이를 각하  하여 주 과 같이 결한다.

재 장      사 조양희

            사 조승우

            사 나상아


